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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

일부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

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청가의 허가)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

일부개정규정안

1. 개정이유

의원의 청가에 관하여 5일을 초과하여 청가를 얻고자 할 경우 의회의

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절차로서, 일수와 상관없이 의장의

허가를 얻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의원의 청가를 일수에 상관없이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함.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없음

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

제3조(청가의 허가) 의원의 청가는 5

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, 5

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

허가한다.

제3조(청가의 허가) 의원의 청가는 의

장이 허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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